
[별표 6]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기준(제22조, 제53조, 제57조, 제86조 관련)

□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기준

구분 승진
제한2)

객지
전보3) 성과급 근평4)

성비위 성비위 성비위 성비위자료제공

강등
1년 3년

9년 2년
이상

(청간전보)

5년
이상

(청간전보)

최하위
등급 1회

최하위
등급 3회

최하위 “가”
등급 1회

(업무상비위)

최하위 “가”
등급 1회정직 7년

감봉

1회 2년

5년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름

2년
이상

(청간전보)

최하위 
등급 1회
(보수지침 
등에 따른 

주요 비위에 
한함)

최하위 
등급 1회

직전 등급
보다 1단계
낮은 등급

1회
(업무상비위)

직전 등급
보다 낮은 
등급 1회견책 3년

경고1) 1회 1년 - - - - - -

※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체 인사상 불이익 부여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공무원임용령(§32조): 승진임용 제한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금품･향응･횡령 등,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 공무원보수규정(§14조): 승급 제한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동일

 •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추천 제한 → 징계기록 말소 시까지(성비위･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는 추천 불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성과급 1회 미지급 → 징계처분일이 속한 해에 한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근평 시 불이익, 징계처분일 기준 1년 이내 해외연수 제한

※ “성희롱”과 다른 비위가 병합돼 중징계처분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성희롱 

행위가 중징계 대상인지 여부 판단

※ 보통승진심사委에서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성비위, 
금품･향응, 음주운전, 갑질 제외), 미적용 또는 완화 적용 가능

=========================================================
===

1)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성비위, 금품ㆍ향응, 음주운전, 갑질, 복종ㆍ비밀엄수 의무 위반)’ 처분 
및 승진심사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의미함

2) 징계처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권역별 종합서열명부 상 승진 
예정인원(1배수) 범위에 최초로 포함된 승진심사일부터 기산

  - 6급의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하여 유효한 기간 내 있는 경우로서 징계처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권역별 종합서열 명부 상 승진 예정인원(1배수) 범위에 
최초로 포함된 승진심사일부터 기산

  -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 적용 전 또는 제한기간 중에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는 경우, 승진제한 처분은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제한기간 동안 승진심사 자료에 관련 기록은 제공

3)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처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전에라도 객지전보가 가능하며, 인사상 특수성 및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객지전보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에서 달리 적용 가능(예외적)

4) 업무상 비위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 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말하며, 직전등급이 ‘양’인 경우 1단계 낮은 등급은 최하위등급 ‘가’등급을 의미함


